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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0~11개월)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 >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0~11개월)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보육료 신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에서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지원 자격변경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연장 보육, 장애

아 보육 등 기본보육료 514천원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예: 0세반 연장보육료 시간

당 3천원 등)에 대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기본보육료 514천원 및 연장보육료 등을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재원 중)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중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전액을 결제하셔야 하므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
변경하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3월 입소, 9월 퇴소하는 경우에는 4~8월이 어린이집 재원 중인 기간임

3. (입‧퇴소시)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기본보육료 

514천원과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이후 익월 또는 익익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우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만 0세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23.3.15 어린이집 입소

   - 어린이집 지급액(기본보육료의 경우) 514천원 × 14(재원일수)/26일(보육일수)= 276천원

   - 부모 지급액: 514천원 – 276천원 =238천원(익월 또는 익익월에 지급)

4. 입･퇴소 당월에 부모급여(현금)을 받으신 경우(25일 70만원 입금)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셨던 보육료 지원은 취소되며, 부모

급여 받으신 것으로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하니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